
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되면,

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

담당의사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

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.

이를 통해,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

삶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해 보고

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

혹시나,

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

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

고려하여야 합니다.

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

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

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.

“삶의 마무리에 대한 계획,

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”



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

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·등록된 의료기관에서

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
